
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합니다.

소 방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취약계층 개인정보제공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로써,『소방시설법』제8조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

토록 규정( '17.2.5.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최 근 5 년 간 전 체 화 재 중 주 택 화 재 비 율 은 약 1 8 % 인 반 면 , 화 재 사망 자 비 율 은 5 1 % 차 지

3. 소방청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시키고 소방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무상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서 취약계층의 개인

정보를 소방서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시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희 심의‧의결 결과(붙임문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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